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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 역시 도시계   개 안 심사

보고

2014. 4. 23(수)

건 통 원

1. 심사경과

 가. 안  : 2014. 4.   .

 나.  안  : 안 병  원

 다.  : 2014. 4.   .

 라. 상  : 2014. 4. 23.( 215  시  2차 건 통 원 )

  ○ 안  : 안 병  원

  ○ 검 보고 : 건 통수 문 원  헌 

  ○ 질   

  ○ 원안가결

2. 안  지

 가. 안

  ○ 사 지  과도한 규 ·항만 역과  역차별·타 지역에 비해 과도한 규

 등 천 역시 항만시 보 지  내   문  해 하

 해 지난 1월 9  「 천 역시 도시계  」가 개 었 .

  ○  개  취지에도 하고 에 ·개축  가능하   공

 경우, 개  규 ( 행 )에 하  ·개축  허 지 않게 

  공 에 한 신규 는 물 고 후 시  개 차 

원천  가능하게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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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수도  과 억 역 안  공  신· 축  규 하고 는 「산업집

  공 립에 한 률」 20 1항, 「산업집  

 공 립에 한 률 시행 」 26 1 에 도 과 억 역에

  공   허 고 .

  ○ 라  항만시 보 지  내  공  ·개축 규 는 항만시 보

지  라는  개  에 하고, 수도  규  책에도 

어난 지나  규 라고 단 는 , 항만시 보 지  내  공

 경우에는 공  시  지에 필 한 ·개축  가능하도  개 할 

필 가 . 

 나. 주 골

  ○ 항만시 보 지  내 건축 가능한 공  에  공  축·

개축  포함(안 59 3항 12 )

3. 문 원 검 보고 지

  ○ 219  (2013.12)에  심 하여 개  공포한 천 역시도시계

에   허 할 수 는 문  삭 한 사 에 한 

 필

  ○ 타 시·도에 비하여 우리시  경우 도시 공 , 경보 에 른 

염, 해물질 출 등   내에 는 공   

 허 하고 .

  ○  사항  든 공  , 개축  허  할 경우 경 염물

질  출하는 시  지가 허 어  한 민원 생 

지가 고, 지  지 과도 맞지 않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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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 시 출  견   공  후  경 염 지시  

경개  한 시  를 해  건물  든 , 개축  허  

할 것 지에 하여 충 한 가 필

  ○ 아울러,  공  후시  개 과 신규  문  등  근본  

해 하  해 는 향후 지역  여건 변  항만  능 변  등  

고 한 항만 본계  변경  에 른 항만시 보  지  해  

등 합  검 가 필

4. 질   답변 지

  ○ 를 통한 원도심 라는 과 경 해  등 

단  는 것  생각 는 , 경   문 가 지 않는 다

 를 포 할 수는 없  것  단 .( 수  원)

     ⇒ 경  문 를 보 한다  찮  것 .

  ○ 에 가 개 지 않는다  가 무산 는 비  얼마

가?( 도  원)

     ⇒ 600억원 .( 담당 )

  ○  개  안 어 ‧개축  가능한 업들  신규 가 어 우

 향후 공  문 가 생할 수도  것 같 ( 도  원)

     ⇒ 그럴 가능  .(도시계 )

     ⇒  가능  다고 단 ( 담당 )

5. 지

  가. 찬  : 도 , 재병, 병철, 수  원

  나.   : 없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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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심사결과

  ○ 원안가결(재 원 : 4 , 찬  : 4 )

7. 타

  ○ 특 사항 없

 1. 천 역시 도시계   개 안 1 .

     2. 신· 문 비  1 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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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 역시       

천 역시 도시계   개 안

천 역시 도시계   를 다 과 같  개 한다.

59 3항 12  각     “도시 공 ”  “도시 공 ,  공

 축·개축”  한다.

 는 공포한 날 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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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행 개      안

제59조(시 보호지  안에 의 건

축제한) ①ㆍ② (생  략)

제59조(시 보호지  안에 의 건

축제한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
  ③  제77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

보호지 안에  건축할 수 없는 

건축물은 다음 각 호  같다.

  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.

  1. ∼ 11. (생  략)   1. ∼ 11. (현행과 같음)

  12. 「건축법 시행 」 별표 1 제

17호의 공장(조  및 박  

제조ㆍ수리시 , 수산물 가공ㆍ

제조시 , 도시형공장은 제 )

으  다음 각 의 어느 하나

에 해당하는 것

  12. 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도시형공장, 기존 공장의 

증축·개축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

    가. ∼ 바. (생  략)     가. ∼ 바. (현행과 같음)

  13. ∼ 19. (생  략)   13. ∼ 19. (현행과 같음)

  ④ (생  략)   ④ (현행과 같음)

신 ․ 문 비

2008. 9


